
하여 배우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증여물건에 대한 매매계약, 저당권
설정, 가등기 설정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겼고, 

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되어 더 이상 임대료 수입이 없어졌음에도 불
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약정을 지
키지 않았습니다.

 나. 가등기설정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취소

 (1) 위 증여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생존한 동안 피고들은 증여물건에 대
한 매매, 저당권설정, 가등기 설정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
였으나, 아래 [표2]와 같이 소외 이근식과 소송 중이던 2015. 11.경 자신
의 배우자들에게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
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[표2]

 (2) 위와 같은 가등기 설정이 위 증여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
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

연번 피고 상대방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
1 전민준 이정원(배우자) 2015. 11. 16. 제65361호 2015.  11.  16.

자 증여예약
2 전성준 이미정(배우자) 2015. 11. 26. 제67277호 2015.  11.  25.

자 증여예약
3 전영신 김경완(배우자) 2015. 11. 16. 제65359호 2015.  11.  16.

자 증여예약
4 전영준 최영금(배우자) 2015. 11. 26. 제67275호 2015.  11.  25.

자 증여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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